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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왔으며, 많은 복지사업

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민‧관 복지협력기구의 구성, 지역복지계획수립의 의무화 

등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개편과 복지분야의 통합전산망 구

축도 중앙과 지방의 연계 강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정책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획 및 추진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역특성을 최대수준에서 고려한 복지정책의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증대시키는 복지서비스 분야의 많은 업무가 지방이양 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의 재정한계로 서비스 확충이 부진하고, 성과에 초점을 둔 

사업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에 대한 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보건복

지부에서는 2009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즉, 2006~2008년 기간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복지정책을 

직접 평가하였다. 2009년도에는 정부의 평가 업무 조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시도 합

동평가에 통합되어 실시되었다. 

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16개 시도 합동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2006~2008년



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컨설팅 보고

서는 복지정책의 사후평가에 머물지 않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복지수준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기 위함이다. 특히, 컨설팅 

필요 지자체의 평가결과 심층 분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음은 평가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당 원의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의 책임으로 연구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부진 지자체에 대한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사회복지계의 학자, 보건복지부 및 지자

체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발전에 기여하고, 궁

극적으로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10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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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현황

⧠인구특성

○ 하남시의 2008년 말 인구수는 145,480명(외국인 포함)이며, 성별 구성비는 

남성 51.25%, 여성 48.75%임.

－가구수는 55,440가구, 평균가구원수는 2.62명임.

○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의 72.28%, 유년인구는 17.40%, 노년인구는 

10.32%임. 

－유년부양비는 21.70%, 노년부양비는 11.32%로 총부양비는 33.00%이며, 

노년화지수는 52.00%임. 

○ 기초생활수급자는 1,330명, 등록장애인은 6,252명, 다문화가족수는 78가구임. .

⧠복지조직 및 시설

○ 하남시의 복지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

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함.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복지기획, 통합조사관리, 서비스연계, 생활보장, 자활고

용, 평생교육을 담당하며,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포함하여 총 21명의 인력으

로 구성되어 있음.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 여성청소년, 노인복지회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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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장을 포함하여 총 17명 인력이 

업무를 담당함. 

○ 복지시설은 총 248개소로, 생활시설은 8개소, 이용시설은 240개소임.

제2장  2009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전체 및 영역별 점수

○ 하남시의 복지정책 전체 평가점수는 2977점 만점에 1856.75점으로 100점 환

산시 62.37점임.

○ 전체 평가 점수를 100점 환산시 전국 평균 67.73점보다 5.36점 낮음. 

－전국 최고점수 78.68점보다 16.31점 낮은 반면, 전국 최저점수 57.93점보

다는 4.44점 높음.

○ 전체 평가 점수를 100점 환산시 해당그룹 평균 68.81점 보다 6.44점 낮음.

－해당그룹 최고점수 73.68점보다 11.31점 낮으며, 해당그룹 최저점수 60.92 

점 보다 1.4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하남시가 해당그룹 내에서 복지정책 전체 평가 점수가 매우 낮은 지

역임을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

로 보임.

⧠하남시의 분야별 점수를 전국 평균과 해당그룹 평균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전국 평균과 분야별 점수를 비교하면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자활｣, 

영역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분야는 모두 낮게 나타남

－특히, ｢노인복지｣, ｢보육｣, ｢장애인｣, ｢의료급여｣는 전국평균과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내고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함.

○ 해당그룹 평균과 각 분야별 점수를 비교하면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

장｣, ｢자활｣영역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분야는 모두 낮게 나타남

－특히, ｢노인복지｣, ｢보육｣, ｢장애인｣이 큰 차이로 낮은 점수를 보이며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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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의 지표 점수

○ 복지 총괄의 경우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 복지의 경우 ｢독거노인 생활관리 파견사업의 성과｣, ｢노인 일자리 사업

의 성과｣,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

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용도｣ 모두 전국 평균보

다 낮음.

○ 보육 영역의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음.

○ 장애인 영역의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는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경우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으

며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와 ｢사회서비스 업무추진의 적절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와 ｢기초생활보장 업무

의 적절성｣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영역의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 영역의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제3장  복지정책 발전방안

⧠전반적으로 하남시는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환경의 많은 제한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복지부서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열정이 매우 큼.

○ 그렇지만 복지재정의 확충과 시설인프라 구축은 다소 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

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2
0
0
9
년
 복
지
정
책
평
가
 컨
설
팅
 보
고
서

⧠평가 기준연도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점이 개선되었으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이미 

확충 또는 개선된 점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발전방안에 완벽히 반영되지는 않

은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시하는 발전방안은 향후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하남시는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영역은 전국 및 해당그룹 평균보다 좋은 평가점수를 

나타냄. 

○ 그러나 복지총괄을 비롯해 노인복지, 보육, 장애인,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전국 

및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대상별 서비스 중심의 복지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하남시의 경우 그린벨트가 포함되어있어 지역설치 등의 인프라 확대의 제한점이 

있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그 이외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 수준 향상을 이루어야 할 것임. 

○ 본 지역은 급속도의 변화로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혼합되어있는 지역적 특성으

로 향후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짐으로

써, 지역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재정확보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 

복지계획과 실천이 요구되어지는 지역임. 

⧠현 상태에서도 하남시는 자활사업이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높은 복지수준을 나

타내고 있음.

○ 이를 살펴 볼때 향후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복지수준의 향상이 기대되어진다

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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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인구특성

  1. 인구 및 가구현황

⧠하남시의 2008년 말 인구수는 145,480명(외국인 포함)으로, 전국 인구의 0.30%, 

경기도 인구의 1.29%를 차지함. 

○ 성별 구성비는 남성 51.25%, 여성 48.75%로, 남성이 약 2.49% 많음. 

○ 외국인은 1,842명으로, 하남시 전체 인구의 1.27%이었으며, 전국 외국인의 

0.78%, 경기도 외국인의 2.48%를 차지함. 

〈표 1-1〉 인구현황

(단위: 명)

구분
성별 국적3)

계 남 여 계 한국인 외국인

전국1) 48,606,787 24,415,883 24,190,904 47,278,951 47,041,434 237,517
경기도1) 11,247,899 5,693,947 5,553,952 10,415,399 10,341,006 74,393
하남시2) 145,480 74,552 70,928 145,480 143,638 1,842

자료: 1)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2008; 2) 하남시 내부자료, 2009; 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하남시의 가구수는 55,440가구로, 전국 가구의 0.33%, 경기도 가구의 1.51% 수준임.

○ 하남시의 평균 가구원수는 2.62명으로, 전국의 평균 가구원수(2.92명)와 경기

도의 평균 가구원수(3.07명)보다 다소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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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가구현황

(단위: 세대, 명)
구분 총 인구수 가구수 평균 가구원수

전국1) 48,606,787 16,673,162 2.92
경기도1) 11,247,899 3,663,101 3.07
하남시2) 145,480 55,440 2.62

  주: 평균 가구원수=총 인구수/가구수.
자료: 1)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2009; 2) 하남시 내부자료, 2009.

  2. 인구구조

⧠하남시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유년 인구(0~14세), 노년 인구(65세 이상)로 나타남. 

○ 연령별 인구구성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의 72.28%이

며, 유년인구는 17.40%, 노년인구는 10.32%로 나타남. 

－이를 전국의 연령별 인구구성비와 비교하면, 하남시의 생산가능인구 비율

은 전국 평균보다 2.87%pt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년인구 비율은 

1.06%pt, 노년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1.81%pt 낮게 나타남. 

－경기도의 연령별 인구구성비와 비교하면, 하남시는 경기도 평균보다 생산

가능인구 2.59%pt, 노년인구 비율은 0.46%pt 높은 반면, 유년인구는 

3.05%pt 낮음. 

〈표 1-3〉 연령별 인구

(단위: 명)
구분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전국1) 48,606,787 8,458,098 35,132,663 5,016,026
경기도1) 11,247,899 2,181,493 8,162,011 904,395
하남시2) 143,638 23,471 107,950 12,217

자료: 1) 통계청, ｢연령별 장래추계인구｣, 2008; 2) 하남시 내부자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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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 총부양비는 전국 평균(38.35%)보다 낮은 33.00%이며, 이는 경기도의 평

균(37.81%)보다도 4.81%pt 낮음. 

○ 유년부양비는 21.70%로 전국 평균(24.07%)보다 2.37%pt, 경기도(26.78%)

보다는 5.03%pt 낮음.

○ 노년부양비는 11.32%로, 전국 평균의 14.28%보다 2.96%pt 낮으나, 경기도

의 11.08%보다는 0.24%pt 높음. 

⧠노년화지수는 52.0%로 전국 평균(59.30%)보다 7.3%pt 낮으나, 경기도 평균

(41.46%)보다는 10.54%pt 높음.

○ 이는 경기도 내 타 지역보다 노인부양에 부담이 자녀부양에 대한 부담보다 

적음을 보여줌. 

〈표 1-4〉 부양비 및 노년화지수

(단위: 명)

구분
부양비

노년화지수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전국1) 24.07 14.28 38.35 59.30
경기도1) 26.73 11.08 37.81 41.46
하남시2) 21.70 11.32 33.00 52.00

  주: 유년부양비=유년층(0~14세 인구)/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100
     노인부양비=노년층(6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100
     노년화지수=노년층(65세 이상 인구)/유년층(0~14세 인구)×100
자료: 1) 통계청, ｢연령별 장래추계인구｣, 2008; 2) 하남시 내부자료, 2009.

⧠하남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330명, 등록장애인은 6,252명, 다문화가족수는 78가

구임. 

○ 양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 기초생활수급자의 0.09%, 경기도 기초생활

수급자의 0.64%를 차지함.

○ 등록장애인은 전국 등록장애인의 0.30%, 경기도 등록장애인의 1.54%을 차지함.

○ 다문화 가족수는 전국 다문화 가족수의 0.06%, 경기도 다문화 가족수의 0.24%

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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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대상별 인구

(단위: %, 명)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록수 다문화가족수

전국1) 1,529,939 2,104,889 131,702
경기도1) 207,821 407,247 32,086
하남시2) 1,330 6,252 78

자료: 1)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8;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2007;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

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 하남시 내부자료, 2009.

제2절  복지조직 및 시설

  1. 복지조직

⧠하남시의 복지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에서 업무를 담당함.

○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복지기획, 통합조사관리, 서비스연계, 생활보장, 자활고용, 

평생교육을 담당하며,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포함하여 총 21명의 인력으로 구성

되어 있음. 

－세부적으로는 복지행정 총괄기획 및 조정, 민생안정사업 총괄, 통합사회안

전망 구축, 주부모니터 관리, 사회복지 종합계획 및 평가, 사례관리 대상자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긴급지원, 무한돌봄 사업, 주민생활지원

OK서비스 네트워크 운영,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관리, 기초생활보장 연

간조사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

원,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급여증 발급,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

리, 지역자활센터 운영관리, 취약계층 고용상담 및 일자리발굴 제공 등을 

지원함.

○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 여성청소년,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장을 포함하여 총 17명 인력이 업무

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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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노인기금,노인일자리,실버인력뱅크,사회단체보조금, 노인복지시

설, 장기요양보험, 경로당지원, 노인교통비, 독거노인, 장애인시설담당, 미신

고시설관리, 장애인단체, 보육시설 지도점검, 시립보육시설 기능보강, 가족여

성정책업무, 한부모가족, 가정·성폭력상담소, 아동복지업무, 청소년 후원업무, 

보육시설 지도점검, 노인복지회관 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그림 1-1〕 경기도 하남시 복지관련 조직 현황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기획

․통합조사관리

․서비스연계

․생활보장

․자활고용

․평생교육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

․여성청소년

․노인복지회관

자료: 하남시 내부자료, 2010.

  2. 복지시설

⧠하남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248개소로, 생활시설은 8개소, 이용시설은 240개소임.

○ 생활시설 이용률은 91.94%로 비교적 이용자수 대비 정원수가 많음.

〈표 1-6〉 복지시설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정원수 이용자수

생활시설 8 248 228
이용시설 240 3,924 22,377

자료: 하남시 내부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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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별 시설수는 다음과 같음.

○ 종합사회복지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 위탁 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로 

구성됨. 

○ 노인복지시설은 경로원 1개소, 요양시설 3개소, 요양공동생활가정 2개소, 주

간보호시설 3개소, 재가복지시설 3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 경로당 111개소

로 구성됨. 

○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 7개소로 구성됨.

○ 보육시설은 국공립 3개소, 민간 43개소, 부모협동 2개소, 가정 58개소로 구성됨.

○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2개소, 수화통역센터 1개소, 직업활동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주간보호시설 1개소로 구성됨.

○ 저소득층복지시설은 1개소로 자활센터가 운영되며,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 1개

소가 운영됨.

〈표 1-7〉 복지시설 구분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정원수 이용자수 시설구분

종합사회복지기관 1 - 324 종합사회복지관(1: 홀트아동복지회위탁운영)

노인복지시설 124 344 3,056
경로원(1), 요양시설(3), 요양공동생활가정(2), 
주간보호시설(3), 재가복지시설(3), 노인복지회관(1), 
경로당(111)

아동복지시설 7 207 175 지역아동센터(7)
보육시설 106 3,453 2,760 국공립(3), 민간(43), 부모협동(2), 가정(58)

장애인복지시설 8 108 138 생활시설(2), 수화통역센터(1), 작업활동시설(1), 
공동생활가정(2), 주간보호시설(1)

저소득층복지시설 1 60 60 자활센터(1)
기타 1 - 15,864 자원봉사센터(1)

자료: 하남시 내부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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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009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제1절  전체 및 영역별 점수

⧠하남시의 복지정책 전체 평가점수는 2977점 만점에 1856.75점으로 100점 환산시 

62.37점임.

○ 전체 평가 점수를 100점 환산시 전국 평균 67.73점보다 5.36점 낮음. 

－전국 최고점수 78.68점보다 16.31점 낮은 반면, 전국 최저점수 57.93점보

다는 4.44점 높음.

○ 전체 평가 점수를 100점 환산시 해당그룹 평균 68.81점 보다 6.44점 낮음.

－해당그룹 최고점수 73.68점보다 11.31점 낮으며, 해당그룹 최저점수 60.92 

점 보다 1.4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하남시가 해당그룹 내에서 복지정책 전체 평가 점수가 매우 낮은 지

역임을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

로 보임.

⧠하남시의 분야별 점수를 전국 평균과 해당그룹 평균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전국 평균과 분야별 점수를 비교하면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자활｣, 

영역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분야는 모두 낮게 나타남

－특히, ｢노인복지｣, ｢보육｣, ｢장애인｣, ｢의료급여｣는 전국평균과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내고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함.

○ 해당그룹 평균과 각 분야별 점수를 비교하면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

장｣, ｢자활｣영역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분야는 모두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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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인복지｣, ｢보육｣, ｢장애인｣이 큰 차이로 낮은 점수를 보이며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 전국, 해당그룹, 하남시 영역별 점수

(단위: 점)

분야(만점)
전국 해당그룹

하남시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복지총괄(246점) 226.32 176.92 132.84 204.18 179.71 159.90 172.20
노인복지(406점) 406.00 284.13 162.40 366.10 287.10 182.35 182.35
아동‧청소년(359점) 281.15 211.95 152.90 281.15 227.39 181.10 218.30
보육(211점) 198.34 138.72 90.73 192.01 143.04 103.39 103.39
장애인(545점) 460.54 355.10 227.06 428.86 346.02 274.03 284.68
지역사회서비스(380점) 344.11 247.05 161.92 305.90 245.33 189.20 247.00
기초생활보장(563점) 505.04 413.18 334.49 496.76 431.75 385.82 453.71
자활(122점) 122.00 87.00 48.80 114.68 93.75 65.88 111.02
의료급여(145점) 131.95 102.23 71.05 114.55 94.40 79.75 84.10
계(2977점 만점) 2342.27 2016.29 1724.46 2193.31 2048.48 1813.66 1856.75

주: 영역별 가중치가 부여된 점수이며, 평가점수 총점은 2,977점임.

제2절  각 영역의 지표 점수

⧠하남시의 각 영역별 지표 점수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전국 평균과 비교

하면 다음과 같음.

○ 복지 총괄의 경우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 복지의 경우 ｢독거노인 생활관리 파견사업의 성과｣, ｢노인 일자리 사업

의 성과｣,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

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용도｣ 모두 전국 평균보

다 낮음.

○ 보육 영역의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음.

○ 장애인 영역의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는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경우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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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와 ｢사회서비스 업무추진의 적절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와 ｢기초생활보장 업무

의 적절성｣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영역의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 영역의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표 2-2〉 각 영역의 전국 평균 및 하남시 점수

(단위: 점)

영역 지표명 만점 전국 평균 하남시

복지총괄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 100 71.92 70

노인복지
독거노인 생활관리 파견사업의 성과 100 64.31 40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 100 76.98 40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100 68.19 55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 100 64.66 69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용도 100 53.00 52

보육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 100 65.75 49

장애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100 56.32 48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100 71.62 40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100 66.96 61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100 62.41 76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100 61.56 40
사회서비스 업무추진의 적절성 100 71.24 78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 100 79.64 85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100 67.49 76

자활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100 71.31 91
의료급여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100 70.50 58

제3절  영역별 세부지표 평가 점수 및 통계

  1. 복지총괄 

⧠하남시의 ｢지자체 사회복지기반 확충도｣ 점수는 70점으로, 전국 평균 71.92점보다 

1.92점 낮음.

○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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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이용시설 설

치면적’,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봉사활동 시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함. 

〈표 2-3〉 복지총괄의 전국 평균 및 하남시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하남시

지 자 체 

사회복지 

기반 

확충도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종사자 수 15 14.68 15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10  7.17 6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20 12.95 11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이용시설 설치면적 10  6.21 6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10  6.21 4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20 13.78 17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봉사활동 시간 15 10.92 11

계 100 71.92 70

가.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 확충도

⧠하남시의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 수는 12.60명으로, 전국 평균(24명)보

다는 낮으나, 중소도시(22명) 및 해당그룹(19명)의 평균보다는 높음.

○ 이용시설종사자수는 65명으로, 평균(178명), 중소도시(230명) 및 해당그룹

(235명)의 평균보다 적음.

○ 생활시설 종사자는 115명으로, 평균(205명), 중소도시(304명) 및 해당그룹

(367명)의 평균보다 적음.

○ 기타종사자수는 1명으로, 전국(11명), 중소도시(10명) 및 해당그룹(4명)의 평

균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음.

○ 전반적으로 민간복지 종사자 수가 적어, 해당그룹 평균만큼 민간복지 종사자

수를 확충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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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인구 10,000명당 민간 복지 종사자 수

(단위: 명)

지역 전체인구수 이용시설종사자수
생활시설 

종사자수
기타종사자수

인구 10,000명당 민간 

복지 종사자 수
전국 213,536.06 178.37 205.28 10.50 23.90
중소도시 290,112.14 230.09 304.01  9.60 21.64
해당그룹 297,906.37 234.53 326.79 4.32 19.45
하남시 143,638.00 65.00 115.00 1.00 12.6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민간복지 종사자수/인구수)×10,000
- 민간복지종사자: 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복지관련 단체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포함(단, 비인가, 임

의단체는 제외. 반드시 등록된 단체에 한함)
․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 이용 및 생활시설에 

한함(이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나 단체는 제외)
․ 민간복지종사자 명단은 각 시설로부터 2008.12월분 급여대장 사본을 받아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

되 급여대상 사본은 2009년도 합동평가단의 시도별 평가일정에 맞추어 각 시도로 제출할 것

※ 단, 급여대장중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제출

- 인구수: 2008년 말 기준의 전체 시‧군‧구 인구수를 의미함.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파악, 합산하여 

기재토록 함.

⧠하남시의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은 65.52%로, 중소도시 평균 

63.38%보다 높고, 전국 평균 69.57%, 해당그룹 평균 74.02%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남. 

○ 전체 사회복지기관 29개소 중 19개소가 새올행정시스템 정보 연계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관의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을 증진하

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표 2-5〉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단위: 개, %)

지역 전체 사회복지 기관 수
새올행정시스템 정보 

연계시스템 사용 기관 수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전국 51.38 35.31 69.57
중소도시 71.56 47.66 63.38
해당그룹 73.21 54.47 74.02
하남시 29.00 19.00 65.52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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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연계시스템 사용률: (새올행정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사용 사회복지기관수/사회복

지기관수)×100
- 새올행정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사용 사회복지기관수: 관내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시‧군‧구 새올행정시

스템 정보연계시스템 사용기관 수를 의미함.
- 사회복지기관 수: 사회복지기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경로당, 노인교실, 노

인 휴양소를 제외한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이 포함됨.(단, 조건부 및 미신고 시설은 제외함)
․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타 지자체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시설은 제외되며, 타 지역에 소재하여도 본 

청에서 직접 운영 및 지원하는 시설은 포함됨

⧠하남시의 사회복지재정 비율은 14.61%로, 전국 평균 21.42%보다 6.81%pt 낮음.

○ 지자체 전체 예산은 해당그룹 평균의 46.468% 수준이나, 사회복지재정은 해

당그룹 평균의 35.61%수준으로 나타나, 하남시의 예산이 해당그룹 평균보다 

사회복지에 덜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음.

－지자체 전체 예산은 234,070,030천원으로, 전국(342,804,314천원), 중소도

시(510,747,020천원) 및 해당그룹(503,849,344천원)의 평균보다 적음..

∙특히, 해당그룹 평균의 46.46% 수준임.

－사회복지재정은 34,190,718천원으로, 전국(70,036,878천원), 중소도시

(96,916,410천원)및 해당그룹(96,022,065천원)의 평균보다 적음.

∙특히, 해당그룹 평균의 35.61% 수준임.

○ 하남시의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재정의 비중을 해당그룹 평균의 수준으로 높

일 필요가 있음.

〈표 2-6〉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단위: 천원, %)

지역 지자체 전체 예산 사회복지재정 사회복지재정 비율
전국 342,804,314 70,036,878 21.42
중소도시 510,747,020 96,916,410 18.52
해당그룹 503,849,344 96,022,065 18.54
하남시 234,070,030 34,190,718 14.61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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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사회보장비/일반회계 총액)×100
  - 사회보장비: 관 2300번 일반회계의 사회보장비 중심으로 작성

①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결산 때까지 지출한 경우는 전년도 사업비에 합산

② 지자체 특성상(일반회계) 부문에 시 혹은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분모인

(일반회계) 부문에 보조금 등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재정(사회보장비)에도 같은 보조금(결산액) 액수

를 포함하도록 함(예, 서울시의 보조금)
③ 2008년도에 긴급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한함 

  * 일반회계에서 재해복구와 관련된 대규모 비용은 제외

  - 시군구 전체 예산: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 기준액(예산 집행액, 지출총액)으로 산정

  * 특별회계는 제외

⧠하남시의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은 81.34로 전국 평균 

94.93, 중소도시 평균 84.90보다는 작으나 해당그룹 평균 76.63보다  4.71

 큰 것으로 나타남.

○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수는 0.13개소로, 전국 평균(0.14개소)보다

는 낮으나, 해당그룹 평균(0.15개소)보다 다소 적음.

－해당그룹 평균(0.15개소)보다 하남시의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수(0.13개소)가 적지만, 이용시설 면적이 해당그룹 평균보다 훨씬 넓어 인

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은 하남시가 높은 수치를 보임.

○ 전국 평균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사회복지 이용시설 확충 및 현재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면적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이 필요함.

〈표 2-7〉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단위:명, 개, )

지역 인구수 사회복지 이용시설 수 이용시설 면적의 합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전국 213,536.06 29.63 16,475.04 94.93
중소도시 290,112.14 38.30 22,114.85 84.90
해당그룹 297,906.37 44.74 22,638.91 76.63
하남시 143,638.00 18.00 11,684.00 81.34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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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면적/인구수)×1,000
  -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면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이용시설(생활시설 제외)에 대한 신고 설치 면적, 시군구 관내 모

든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설치 면적의 합

․ 2008년 12말 현재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에 한함. 
  - 인구수: 2008년 말 기준의 전체 시군구 인구수를 의미함.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파악, 합산하여 기

재토록 함.

⧠하남시의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은 0점으로 

전국 평균 5.22점, 중소도시 평균 5.92점, 해당그룹 평균 5.71점보다 훨씬 낮은 수

준으로 분석됨.

○ 이는 하남시에 협의체 간사가 단 1명도 없고,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이 되지 않

았거나 관련 사항을 평가 데이터에 입력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 해당 세부지표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협의체 간사를 채용하고, 지역복지계획

을 6월 이전에 수립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 심의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표 2-8〉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단위: 명, 개, 점)

지역
풀타임 

간사 수1)
파트타임 

간사 수1)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시기1)

지역사회협의체 

심의이행여부1)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6월 이전 11월 이전 11월 이후

전국 73 4 23 103 89 207 5.22
중소도시 40 4 7 36 27 70 5.92
해당그룹 6 3 2 10 6 18 5.71
하남시2) 0 0 - - - - 0.0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중소도시 77개 지자체, 해당그룹 19개 지자체의 총 합계임; 2)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시기: 시도지사에

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수립: 1, 미수립: 0), 지역사회협의체 심의이행 여부: 이행(1), 불이행(0); 3) 지역복지협의체 활

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

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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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파트타임 간사수×0.5+풀타임 간사

수)×3+지역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기+지역복지협의체 심의이행 여부

* 간사: 협의체 소속의 민간 유급간사만을 의미

- 민간 유급 간사: 지역복지협의체 소속된 민간 신분의 유급 직원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를 풀타임으로 봄

․ 주 20~39시간 근무 기준 급여자는 파트타임으로 봄

․ 주 20시간 이하 근무조건의 민간 간사의 경우에는 유급 간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단, 주 20시

간 근무자 2인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풀타임 간사 1인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지역복지계획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여부

․ 평가대상 연도의 연차별실행계획의 수립시기를 2008년 6월, 11월말, 11월말 이후 시․도지사에

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 (6월(3점), 11월(2점), 11월 이후(1점))
- 지역복지협의체 심의 이행 여부

․ 연차별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역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쳤는지를 의미함

․ 심의 이행이란, 시행계획이 내부 결재 과정에서 확정되기 이전에, 최소한 지역복지협의체 대표협의

체의 1차례 이상 대면회의(서면회의는 해당 안됨)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는지를 

의미. 이행(3점), 불이행(0점)

⧠하남시의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는 14건으로, 전국 평균 9.94건, 

중소도시 평균 9.90건 및 해당그룹 평균 12.79건보다 약 1.21~4.1건 많음.

○ 특화사업 건수는 14.00건으로, 전국 평균(9.08건), 중소도시 평균(8.92건), 해

당그룹 평균(11.63건)보다 많음.

○ 민관협력사업 건수는 0건으로 분석됨.

－본 세부지표 점수를 높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한 지역복지사업의 증설이 

필요함.

〈표 2-9〉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단위: 건)

지역 특화사업 건수 민관협력사업 건수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전국  9.08 0.99  9.94
중소도시  8.92 0.97  9.90
해당그룹 11.63 1.16 12.79
하남시 14.00 0.00 14.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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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2008년도 특화사업 건수+2008년도 민관협력사업 건수

  〈특화사업기준〉

- 특화사업은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관련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서에서 기획하는 사업을 의미함. 즉, 
특수시책, 특수사업, 구상사업, 비전사업 등으로 일컬어지며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주민 복지수준의 향

상을 꾀하는 사업을 의미함. 
- 국비 및 시․도의 예산지원 사업은 제외되고, 시․군․구 자체 사업을 의미하며 예산사업과 비예산사

업이 모두 해당됨. 
- 행사성 사업, 일회성 사업 및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의 지원 사업 등은 제외됨.
․ 사회복지기념일(사회복지의 날, 여성의 날, 어린이날, 노인의 날, 장애인의 날 등) 중심의 행사성 

사업, 연말 등에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상품권, 난방비 지원 등의 사업은 제외함. 
․ 관변단체를 지원 또는 후원하는 사업은 제외함. 

- 경상예산사업 중에서 국가유공자 추가수당 등 사회보장성사업은 해당되나 복지관련 행사지원, 건물임차

사업 등은 포함되지 않음. 
  〈민관협력사업 기준〉

- 민관협력사업이란 시군구가 지역사회내의 복지증진, 인력강화, 민간자원 개발을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

시설, 학교, 기업, 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시군구 자체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모두 포함.
․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서가 마련되어 있고 단체장의 승인 하에 공식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말함. 

- 민간복지기관 범위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과 단체(협의체, 위원회 등) 등은 

제외함. 
- 시군구 사회보건복지부서 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공동 참여하는 연찬회, 세미나 등은 포

함되지 않음. 

⧠하남시의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53.55시간임.

○ 전국 평균 46.46시간, 중소도시 평균 50.34시간 및 해당그룹 평균 46.40시간

의 평균보다 3.21~7.15시간 길게 나타남.

○ 하남시의 봉사활동 총시간이 전국, 중소도시 및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짧으나, 

하남시의 자원봉사활동 등록자수도 함께 적어,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

동 시간은 이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길게 나타남.

〈표 2-10〉 등록 자원봉사자당 평균봉사활동 시간

(단위: 명, 시간)

지역

자원봉사활동 등록자수 봉사활동 총시간

등록 자원봉사자당 

평균봉사활동 시간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등록자 

(VMS)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등록자
계

한국사회복지

협의회등록자(VMS)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등록자
계

전국 1,144.43  535.67 1.680.10  60,833.59 3,148.34 63,981.93 46.46
중소도시 1,392.61  372.26 1,764.87  71,990.57 4,220.91 76,211.48 50.34
해당그룹 1,814.00 5,57.63 2,371.63 88,301.37 5,076.58 93,377.95 46.40
하남시 408.00 35.00 443.00 22,342.00 1,382.00 23,724.00 53.55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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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등록자원봉사자 총 활동시간/등록자원 봉사자수(VMS+한국청

소년활동진흥센터)
- 등록자원봉사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VMS시스템에 가입된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수

(VMS)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총합으로 2008년 1년간 총 16시간 이상 

봉사활동 유경험자 임

- 사회복지시설(생활 및 이용시설)에서 자체 등록 및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시군

구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원봉사자도 포함되지 않음(이증등록)

  2. 노인복지

⧠하남시의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노인일

자리 사업의 성과｣ 영역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보임.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의 세부지표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의 세부지표인 ‘노인일자리 제공률’, 

｢장기요양시설 확충도｣의 세부지표인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의 점수는 40점으(기본점수)로, 전국 

평균 64.31점보다 24.31점 낮음.

－ ‘노인일자리 제공률’의 점수의 점수는 40점(기본점수)으로, 전국 평균 

76.98점보다 36.98점 낮음. 

－ ‘노인일자리 제공률’의 점수는 55점으로, 전국 평균 68.19점보다 13.19점 

낮음. 

〈표 2-11〉 노인복지의 전국 평균 및 하남시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하남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100 64.31 40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노인일자리 제공률(공공분야+민간분야) 100 76.98 40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100 68.1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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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하남시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은 0.20%로 전국 평균 0.74%, 중소

도시 평균 0.72% 및 해당그룹 평균 0.65%보다 낮음.

○ 사업대상자가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긴 하나, 이보다 더 큰 폭

으로 안전확인횟수, 생활교육인원, 서비스연계인원이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

룹보다 적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점수가 낮게 부여됨.

○ 안전확인횟수, 생활교육인원, 서비스연계인원은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보다 

적음.

－안전확인 횟수는 8,622건으로, 전국(65,276건), 중소도시(88,100건) 및 해

당그룹(100,907건)의 평균보다 적음.

－생활교육인원은 9437명으로, 전국 평균(8,874명), 중소도시 평균(11,792명) 

및 해당그룹 평균(9,567명)보다 적음.

－서비스연계인원은 410명으로, 전국 평균(9,280명), 중소도시 평균(10,916

명) 및 해당그룹 평균(12,405명)보다 매우 적음.

－안전확인횟수, 생활교육인원, 서비스연계인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마련

이 필요함.

○ 보건복지가족부 배정인원 및 사업대상자수는 전국, 중소도시 및 해당그룹의 

평균보다는 적음.

－보건복지가족부 배정인원은 7명으로, 전국 평균(22.49명), 중소도시 평균

(28.42명) 및 해당그룹 평균(29.84명)보다 적음.

－사업대상자수는 154명으로, 전국 평균(495명), 중소도시 평균(625명) 및 

해당그룹 평균(657명)보다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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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단위: 건, 명, %)

지역
안전확인 

횟수

생활교육 

인원
서비스연계인원

보건복지가족부 

배정인원
사업대상자 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전국 65,275.58  8,873.53  9,279.85 22.49 494.72 0.74 
중소도시 88,099.92 11,792.30 10,916.18 28.42 625.14 0.72 
해당그룹 100,906.80 9,567.42 12,405.21 29.84 656.53 0.65
하남시   8,622.00  943.00   410.00  7.00 154.00 0.2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실적/사업대상자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실시, 노인관련 보건x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통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2008년 독거노인생활 관리사의 서비스 

제공률을 파악.
  - 서비스 제공 실적: (안전 확인 횟수/1,040회)+{(2×생활교육 인원)/120명}+{2×(서비스연계 인원)/120명}
  - 사업대상자: 보건복지부 생활 관리사+서비스 관리자인원×22명

나.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하남시의 노인일자리 제공률(공공분야+민간분야)은 1.19%로 전국 평균 3.29%, 중

소도시 평균 3.18% 및 해당그룹 평균 3.58%보다 1.99~2.39%pt 낮음.

○ 공공분야의 제공일자리수는 145건수로, 전국(540건수), 중소도시(679건수) 및 

해당그룹(556건수)보다 약 395~534건수 적음.

○ 민간분야의 제공일자리수는 0건으로, 전국 평균과 86건 이상의 차이를 보임.

○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마련이 필요함.

〈표 2-13〉 노인일자리 제공률

(단위: 건, 명, %)

지역
제공일자리 수

65세이상 노인수
노인일자리 제공률

(공공분야+민간분야)공공 민간
전국 540.16  86.51 21,850.31 3.29
중소도시 679.48 116.44 27,798.65 3.18
해당그룹 885.89 151.68 27,500.32 3.58
하남시 145.00 0.00 12,217.00 1.19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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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제공률: {노인일자리 제공 수(공공분야+민간분야×1.3)/65세 이상 인구수}×100
  -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65세 이상 인구대비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제공수의 비율로 

파악함. 
  - 공공분야(공익, 복지, 교육형)의 경우 노인일자리 제공 수는 실 참여기간을 7개월로 환산한 수를 의미

x 일자리 제공 수는 참여노인의 실제 근무기간의 합을 7개월로 나누어 환산한 일자리수의 개념임(소수

점 발생시 올림 처리)
x 아울러 지방자지단체 자체부담으로 일자리를 제공한 실적도 포함.

  - 민간분야(시장형, 인력차견형)의 경우 노인일자리 제공수를 지방자체단체가 지원하는 기관 및 노인일자

리 박람회의 민간영역 일자리 창출실적을 의미함. (계산식에서 가중치 부여×1.3)

다.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하남시의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은 51.80%로 전국 평균 87.62%, 중소도시 평균 

106.10% 및 해당그룹 평균 100.67%보다 낮음.

○ 시설이용대상이 전국, 중소도시 및 해당그룹 평균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 큰 폭으로 요양시설 총 정원은 적어,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점수가 낮

게 부여됨.

－요양시설 총 정원은 101명으로 전국(295명), 중소도시(452명) 및 해당그룹

(443명)의 평균보다 적음.

－반면, 시설이용대상은 195명으로, 전국 평균(993명)보다는 적으나, 중소도

시(445명) 및 해당그룹(440명)의 평균보다 높음.

○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을 통해 총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2-14〉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단위: 명, %)

지역 요양시설 총 정원 시설이용대상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전국 295.25 992.50 87.62
중소도시 451.99 444.78 106.10
해당그룹 442.53 439.84 100.67
하남시 101.00 195.00 51.8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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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시설 확충률: (노인요양시설 총 정원/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100
  - 노인요양시설 총 정원: 노인요양시설, 그룹홈, 소규모요양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기관의 정원

  -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수×0.016(전국 시설입소 수요를 평균한 값)
  - 지방자체단체에 소재하는 노인요양시설

x 타 지방자체단체에 소재하는 시설 중 해당 지자체의 운영 및 지원을 받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의 소

속으로 간주

x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시설 중 타 지자체의 운영 및 지원을 받는 경우는 타 지자체의 소속

으로 간주

  3. 아동청소년복지

⧠하남시의 ｢아동청소년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은 100점 만점에 69점으로 전국 평

균 64.66점보다 4.34점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의 점수는 전국 평균과 비슷함.

⧠하남시의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활용도｣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52점으로 전국 

평균 53점보다 낮음.

○ ‘요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의 점수는 전국 평

균보다 높음. 

○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의 점수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표 2-15〉 아동청소년복지의 전국 평균 및 하남시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

점
전국 평균 하남시

아동청소년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40 24.84 22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30 21.32 26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30 18.50 21

계 100 64.66 69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활용도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40 16.39 16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20  9.72 8
요보호아동 관내 보호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 40 26.89 28

계 100 53.0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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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청소년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

⧠하남시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은 1.26으로, 전국 평균 4.33, 중소도시 평균 

5.67, 해당그룹 평균 6.76보다 적음.

○ 청소년 유해업소수는 443개로 전국(1,295개), 중소도시(1,680개) 및 해당그룹

(1,900개)의 평균보다는 적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청소년 보호법상 적발 단속

건수가 전국, 중소도시 및 해당그룹의 평균보다도 낮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횟수는 14건으로, 해당그룹 평균(177건)보다 275건 

적은 수치임. 

－청소년 보호법상 적발 단속 건수는 0건으로, 그 실적이 전무함.

∙전국 평균은 8.27건, 중소도시 평균은 9.00건, 해당그룹 평균은 8.26건임.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횟수 및 청소년보호법상 적발단속건수를 높이기 위한 대

책마련이 필요함.

〈표 2-16〉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단위: 건수, 개)

지역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횟수

청소년 보호법상 

적발 단속 건수
청소년 유해 업소 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전국 102.27 8.27 1,295.00 4.33
중소도시 169.21 9.00 1,679.95 5.67
해당그룹 275.26 8.26 1,900.21 6.76
하남시 14.00 0.00 443.00 1.2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단속횟수/청소년유해업소수×0.4)+(적발건수/청소년유해업소수×0.6)}×100
- 단속횟수: 공식적으로 일지에 기재되었거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횟수를 말함. 
- 단속횟수의 경우 1일 기준으로 결재한 것을 1회로 산정하나 기간을 정하여 단속명령(결재서류 또는 단

속결과보고서류에서 확인)이 있는 경우는 횟수를 단속일수로 함. (예: 5일간 단속한 경우 5회로 인정)
- 적발건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 모두 포함

⧠하남시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는 0.70점으로 전국 평균 0.50점

보다는 높은 수치이나, 중소도시 평균 0.80점 및 해당그룹 평균 0.82점보다 낮음. 

○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가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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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CYS-Net의 미시행으로 이와 관련된 점수를 얻지는 못함. 

－이에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표 2-17〉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단위: 개, 회, 점)

지역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여부(설치)
1)

CYS-Net 시행 여부(시행)
1)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전국 133 75 0.50
중소도시 70 42 0.80
해당그룹 17 12 0.82
하남시2) 1 0 0.7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중소도시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19개 지자체의 합계임; 2)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여부: 설치(1), 미설

치(0), CYS-Net 시행여부: 시행(1), 미시행(0); 3)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는 전국 232개의 개별 세

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

로 나눈 값임.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자치단체×0.7)+(CYS-Net 시행 

자치단체×0.3)}/시군구수

-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비 보조 기관임. 
- CYS-Net 시행 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국고와 지방비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임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하남시의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은 0.91%로, 전국 및 중소도시의 평균 1.01%, 해

당그룹의 평균 1.31%보다 낮음. 

○ 하남시의 청소년수련시설 연간 이용자수는 68,745명으로, 전국(181,041명), 

중소도시(211,361명) 및 해당그룹(181,847명)의 평균보다 적음.

－특히, 해당그룹 평균의 37.80% 수준임.

○ 청소년수련시설 수용정원은 250명으로 전국(569명), 중소도시(737명) 및 해

당그룹(512명)의 평균보다 적음.

－특히, 해당그룹 평균의 48.83% 수준임.

○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연간이용자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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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단위: 명, %)

지역 연간이용자 수 수용 정원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전국 181,040.67 569.00 1.01
중소도시 211,360.65 737.43 1.01
해당그룹 181,846.80 511.68 1.31
하남시 68,745.00 250.00 0.91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평가점수: {연간 이용자수/(수용정원×연간시설 가동가능일수)}×100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내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공공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07.12.31 현재 등록 운영 중인 시설에 한함)
- 연간 이용자수: 해당 시․군․구내에 있는 공공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전체 이용자수

※ 연간 이용자수는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수용정원: ｢청소년활동진흥법 별표 2(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법적 수용 정원

- 연간가동가능일수: 시설자체 휴관일을 제외한 일수(08년 기준: 301일)
* 365일중 휴관일(주1회 휴가+추석+설명절)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기준

나.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활용도

⧠하남시의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은 10.21%로, 전국 평균 8.97%, 중소도

시 평균 9.78%보다 높으나 해당그룹 평균 10.81%보다는 낮음.

○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는 해당그룹 평균의 21.56% 수준이나, 수급아동 중 

방과후 보호를 받는 아동은 해당그룹 평균의 18.38% 수준으로 약 3.18%pt 

더 적어, 하남시의 보호비율이 해당그룹의 평균 보호비율보다 낮음.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는 421명으로 전국(1,339명), 중소도시(1,758명) 

및 해당그룹(2,004명)의 평균보다 적음.

∙특히, 해당그룹 평균보다 21.56% 수준임. 

－방과후 보호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는 43명으로, 전국(117명), 

중소도시(174명) 및 해당그룹(234명)보다 적음.

∙특히, 해당그룹 평균보다 18.38% 수준임. 

○ 수급 아동이 방과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 보호의 양적 확대 및 질

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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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단위: 명, %)

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
방과후 보호 아동중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전국 1,338.87 116.37 8.97
중소도시 1,757.95 174.00 9.78
해당그룹 2,003.74 233.95 10.81
하남시 421.00 43.00 10.21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비율: (방과후 보호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 초등학교 아동수/국민기초생활수

급 초등학교 아동수)×100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등 법적요건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서 저소득층 방과후 아동지도사

업 프로그램 운영시 모두 포함(방과후 학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초등학교 아동수는 보건복지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연명부 발행을 이용하도록 

함.(보건복지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복지정책지원→ 사업실적 내역 출력→ 수급자 현황→ 연령별 현황→ 

해당년도→ 해당분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수를 파악하도록 함)
- 방과후 아동보호 실시기관별 방과후 보호대상 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와 초등학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제1항에 의하면,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 초

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음. 국민기

초생활보장수급자 초등학생수 및 방과후 보호대상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등학생수는 초중

등교육법에 의거 산정되어야 함.(보건복지부 현황자료에 의함)

⧠하남시의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저축률은 80.00%임.

○ 전국(86.14%), 중소도시(86.54%) 및 해당그룹(84.59%)의 평균보다 낮은 수

치임.

○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저축률을 높이기 위하여, 계좌개설 아동대상 저축정보제

공 등 다양한 증진정책을 마련해야 함.

〈표 2-20〉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단위: 명, %)

지역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수

아동발달지원계좌 개설 

아동중 저축 아동수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전국 137.93 116.58 86.14
중소도시 180.16 157.35 86.54
해당그룹 184.16 161.95 84.59
하남시 15.00 12.00 8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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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수 중 저축 아동수/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수)×100
- 08.12월 현재 요보호아동 중에서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 중 저축 아동수의 비율을 의미함. 
- 대상아동은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아동보호시설아동, 공동생활아동, 시설보호 장애아동 등이

며, 만 0~17세 아동으로써 보호기간이 6개월 이상인 아동만을 대상으로 지원함. (보건복지부 현황자료

에 의함)

⧠하남시의 요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은 0.70%로 전국 

평균 0.59%, 중소도시 평균 0.61%, 해당그룹 평균 0.59%보다 높음.

○ ‘요보호 아동 중 관내보호비율’은 전국, 중소도시 및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높

으나, ‘관내보호아동 중 타지역 발생 보호아동 수’는 이들보다 낮음.

－요보호아동 중 관내보호비율은 100%로, 전국 평균(82%), 중소도시 평균

(86%), 해당그룹 평균(84%) 보다 높음.

－관내보호아동 중 타지역 발생 보호아동 수는 0.00%로, 전국 평균(5%), 중

소도시 평균(1%), 해당그룹 평균(1%)보다 낮음.

○ 타시군구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도 관내의 요보호아동과 마찬가지로 관내 아

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2-21〉 요보호아동 관내 보호비율 및 타지역 발생 보호아동 비율

(단위: 건, 명, %)

지역
관내 요보호 

아동 발생수

관내 

보호조치 

아동수

요보호 아동 

중 관내 

보호 비율

관내시설 

보호x가정 

보호 아동수

타지역발생보

호아동수

관내보호아동 중 

타지역 발생 보호 

아동수

요보호아동 관내 

보호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

전국 55.73 34.32 0.82 168.13 11.15 0.05 0.59
중소도시 49.10 40.92 0.86 216.32  2.70 0.01 0.61
해당그룹 49.89 39.47 0.84 222.21 3.53 0.01 0.59
하남시 13.00 13.00 1.00 16.00 0.00 0.00 0.7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요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 {(시군구 발생&보호조치 아동수(B)/시군구 

발생 요보호 아동수(A))×0.7}+{(타 지역 발생&관내보호 아동수(E)/시군구 시설보호&가정보호 아동수

(D))×0.3}
- 시군구 발생&보호조치 아동수(B): 해당 시군구 발생 요보호아동 중 관내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수

- 시군구 발생 요보호 아동수(A): 요보호아동 발생 아동수(’08.12월 기준, 누계)
- 타 지역 발생&관내보호 아동수(E): 타시군구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을 관내에서 보호한 아동수

- 시군구 시설보호&가정보호 아동수(D):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보호아동 

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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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육

⧠하남시의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은 100점 만점에 49점으로 전국 평균 65.75점보

다 매우 낮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16.75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

반적으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취약보육실시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타 세부 평가지표에 비해 가장 잘 

이루어 진 것으로 분석됨.

○ 반면에 ‘보육충족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영유아 보육시설 평가인증

률’, 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0.63점 낮은 것

으로 나타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표 2-22〉 보육의 전국 평균 및 하남시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하남시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

보육수요 충족률 20 13.79 8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20 11.38 8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40 26.63 16
취약보육실시율 20 13.95 17

계 100 65.75 49

가.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

⧠하남시의 ｢보육수요 충족률｣은 40.98%로 전국 평균 55.82%, 중소도시 평균 

57.58%, 해당그룹 평균 56.09%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14.84%pt, 중소도시 평균보다

는 16.6%pt,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15.11%pt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보육시설의 정원이 영유아 수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보육수요 충족률

이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음을 보여줌으로 보육수요 충족률을 높이

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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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보육수요 충족률

(단위: 명, %)

지역 전체 보육시설 정원 전체 영유아 수 보육수요 충족률
전국 6,159.92 11,995.57 55.82
중소도시 9,560.13 17,935.97 57.58
해당그룹 11,085.68 19,061.84 56.09
하남시 3,453.00 8,427.00 40.98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보육수요 충족률: (보육시설 정원수/전체 영유아수)×100
- 보육시설 정원은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공표되는 지역별 보육시설 보육아동(정원) 현황 자료를 활용함. 
- 평가연도의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며,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월(9월 또는 6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하남시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는 08년도와 07년도의 보육시설 수가 0개소로 차

이가 없으며 이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의 증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체 영유아수에 대한 보육시설 정원 비율은 40.98%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

당그룹 평균 58.16%보다 낮음.

○ 전체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에 대한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는 

9.50%로 분석되었으며, 해당그룹 평균 6.77%보다 높음.

〈표 2-2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단위: 명, 건)

지역
07년 국공립 

보육시설 수

08년 국공립 

보육시설 수
전체 영유아수

보육시설 

정원수

보육시설 이용 

전체 영유아 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전국 7.51 7.87 11,995.57 6,159.92 4,894.41 531.92 0.36
중소도시 8.04 9.03 17,935.97 9,560.13 7,485.58 572.51 0.99
해당그룹 7.89 8.79 19,061.84 11,085.68 8,642.16 585.47 0.90
하남시 3.00 3.00 8,427.00 3,453.00 2,738.00 260.00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08년 국공립 보육시설수－07년 국공립 보육시설수

- 평가연도의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며,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월(9월 또는 6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보육시설 공급 초과지역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 일정 수준 충족시 기본점수 부여

․ 보육시설 공급 초과지역: 전체 영유아 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수 비율이 100%가 넘는 지역

․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일정 수준 충족 지역: 전체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 대비 국공립 보

육시설 이용 영유아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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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16.34%로 전국 평균 30.03%, 중소도시 

평균 26.77%, 해당그룹 평균 24.45%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전국 평균보다는 13.69%pt, 중소도시 평균보다는 

10.43%pt,해당그룹 평균보다는 8.11%pt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영유아보육시설의 평가인증률이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을 

나타내며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 2-25〉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건, %)

지역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 시설 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전국 142.95 42.78 23.19 30.03
중소도시 233.45 60.49 33.95 26.77
해당그룹 254.89 79.47 43.79 24.45
하남시 101.00 21.00 12.00 16.34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2
-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 (평가인증 보육시설수/전체 보육시설수)×100
․ 시군구의 전체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 비율

- 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은: (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수/전체 보육시설수)×100
․ 시군구의 전체 보육시설 중 당해연도에 평가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의 비율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하남시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50.40%로 전국 평균 43.44%보다는 높으며 중소도시 

평균 46.94%, 해당그룹의 평균 47.30%보다 높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6.96%pt 높으며 중소도시 평균보다 

3.46%pt, 해당그룹 평균 3.10%pt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밀양시의 취약보육 실시율이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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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지역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수

휴일보육 

이용수

취약보육

실시율
전국 4,894.41 2,163.31  66.94  75.99 0.19 43.44
중소도시 7,485.58 3,390.31 102.60 121.39 0.38 46.94
해당그룹 8,642.16 3,849.16 128.79 147.79 0.21 47.30
하남시 2,738.00 1,302.00 32.00 46.00 0.00 50.4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취약보육실시율: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휴일보육 이용 아동수/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100
- 시도별 취약 보육 이용 아동수는 e-보육 통계시스템으로 파악함.
- 영아이면서 장애아인 경우는 중복으로 계산함.
- 영아는 만3세 미만 아동, 장애아는 무상보육대상 장애아를 의미함.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실적)에 의함

  5. 장애인복지

⧠하남시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는 100점 만점에 48점으로 전국 평균 

56.32점보다 낮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과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와 ‘장애인 전용 주차지

역 과태로 부과건수’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음. 

⧠하남시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은 100점 만점에 40점(기본점수)으로 전국 

평균 71.62점보다 상당히 낮음. 

○ 이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의 경우 100점 만점에 기본점수로 나타남. 

⧠하남시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전국 평균 

66.96점보다 낮음. 

○ ‘우선구매비율 준수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평가지표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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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장애인복지의 전국 평균 및 하남시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하남시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30 17.90 12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25 15.10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5  6.62 6
｢장애인차별금지법｣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20 11.35 14
장애인전용 주차지역 과태료 부과건수  10  5.36 6

계 100 56.32 48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100 71.62 40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50 33.71 35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비율  30 21.23 17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비율  10  5.81 4
우선구매비율 충족 품목 비율  10  6.21 5

계 100 66.96 61

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하남시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율은 0%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균보

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0.35%)보다 0.35%pt, 중소도시 평균(0.30%)

보다 0.3%pt, 해당그룹 평균(0.30%)보다 0.30%pt 낮음. 

○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신규 시설 설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애

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인

프라라는 점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지속적인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2-2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단위: 명, %)

지역 등록 장애인 수 직업재활 시설 수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총 정원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전국 9,686 1.56 30.23 0.35
중소도시 13,067 2.00 36.42 0.30
해당그룹 13,555 2.47 46.68 0.30
하남시 6,233 1.00 0.00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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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율: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정원수/등록장애인수)×10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근로장애인 정원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설로서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며,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장애인의 정원 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 보호사업장,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 장애인 인구수: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설치율이 0%인 지자체는 최저점수 부여

⧠하남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은 0%로 전국 평균 1.19%, 중소도시 평균 

1.08%, 해당그룹 평균 1.20%에 비해 낮음. 

○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신규 시설 설치는 쉽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

는 가족 등의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그룹홈과 단기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기반

의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2-29〉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단위: 명, %)

지역 등록 장애인 수 거주 시설 수 거주시설 총 정원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전국 9,686 5.66 100.39 1.19
중소도시 13,067 7.16 132.47 1.08
해당그룹 13,555 8.11 181.79 1.20
하남시 6,233 4.00 0.00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거주시설입소 장애인 정원수/등록장애인수)×100
-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설로서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로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이들 시설의 입소 정원 총수

- 장애인 인구수: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02~06년까지 신고한 조건부시설에서 전환된 개인운영 신고시설은 제외

  ※ 설치율이 0%인 지자체는 최저점수 부여

⧠하남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61.563%로 전국, 중소도시 , 해당그룹 평균보

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63.76%)과 비교했을 때 2.2%pt, 중소도시 

평균(72.04%)보다 10.48%pt, 해당그룹 평균(68.92%)보다 7.36%pt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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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개소, %)

지역 설치대상 건물수(설치의무 항목수) 기설치 건물수(설치 항목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14,998.54 9,130.94 63.76
중소도시 20,354.49 14,426.48 72.04
해당그룹 22,480.68 15,118.11 68.92
하남시 5,677.00 3,495.00 61.5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정원기준): (기설치 건물수/설치대상 건물수)×10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별 

설치율(시‧군‧구별 파악)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요(실적)에 의함(별도증빙 불필요)

⧠하남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는 4점으로 분석됨.

○ 지자체에서 반드시 설치 또는 배치해야 하는 8개 항목 중 영상전화기, 수화통

역사, 확대경, 휠체어 이렇게 4개만이 설치 또는 배치되어있으므로 다른 의무

사항들의 보완도 필요함. 

〈표 2-31〉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단위: 개소, 점)

지역
인쇄물 

음성출력기기
1)

점자자료 

제작
1)

영상

전화기
1)

수화

통역사
1)

장애인전담

도우미
1)

보청

기기
1) 확대경

1)
휠체어

1)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전국 18 36 70 51 81 59 59 53 1.84
중소도시 7 16 40 25 32 24 27 28 2.58
해당그룹 2 5 8 6 9 4 6 6 2.42
하남시 0 0 1 1 0 0 1 1 4.0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중소도시 77개 지자체, 해당그룹 19개 지자체의 합계임; 2)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

부는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

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인쇄물음성출력기기‧점자자료 제작‧영상전화기‧수화통역사

‧장애인전담도우미‧보청기기‧확대경‧휠체어에 대한 준수여부 파악(*1: 여, 0: 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인쇄물음성출력기기‧점

자자료 제작‧영상전화기‧보청기기‧확대경 설치 및 수화통역사‧장애인전담도우미 배치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파악

  * 기관별 설치 또는 배치 여부만 파악(사용횟수는 무관함)

⧠하남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태료 부과건수는 13건으로 전국 평균 13.29건, 중소

도시 평균 19.90건, 해당그룹 평균 13.63건에 비해 낮지만 큰 격차를 보이진 않음. 

○ 장애인전용주자구역 과태료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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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의 부과건수임.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기

도 하지만, 불법 주차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도 판단될 수 있음. 

〈표 2-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

(단위: 건수)

지역 과태료 부과건수
전국 13.29
중소도시 19.90
해당그룹 13.63
하남시 13.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건수/시군구수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

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과건수

나.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하남시의 장애인복시 서비스 수혜율은 14.87%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균보

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20.89%)보다 6.02%pt, 중소도시 평균

(20.33%)보다 5.46%pt, 해당그룹 평균(17.85%)보다 2.98%pt 낮음. 

〈표 2-33〉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단위: 명, %)

지역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자 수 등록 장애인 수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전국 1,708 9,685 20.89
중소도시 2,465 13,067 20.33
해당그룹 2,551 13,555 17.85
하남시 927 6,233 14.8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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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수/등록장애인수)×100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수: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혜한 자들의 총수(연평균)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수혜한 경우 이중으로 처리함.
- 복지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활동보조서비스

  * 등록장애인수: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에 의함(증빙 불필요)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 현황: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함. 
  ․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상으로 확인이 불가한 장애수당 수혜자 현황(예. 주소지가 다른 시설 수급자)

은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한 장애수당 수혜자 수와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한 현황자료상 장애수당 수혜자 수

를 합하여 입력

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하남시의 우선구매비율 준수율은 71.43%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80.05%)보다 8.62%pt, 중소도시 평균

(77.87%)보다 6.44%pt 낮음. 해당그룹 평균(83.84%)보다 12.41%pt 낮음. 

〈표 2-34〉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단위: 개, % )

지역 우선구매비율 충족품목 수 우선구매대상 구매폼목 수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전국 8.95 11.69 80.05
중소도시 8.58 11.66 77.87
해당그룹 8.68 10.89 83.84
하남시 5.00 7.00 71.4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우선구매 비율 충족 품목 수/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 품목 수)×100
-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우선구매 비율을 충족한 품목의 개수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품목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구매실적이 있는 품목 개수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하남시의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은 17.10%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의 평

균보다 현저히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57.07%)보다 39.97%pt, 중소도시 평균

(55.09%)보다 37.99%pt, 해당그룹 평균(60.33%)보다 43.23%pt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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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비율

(단위: 원, %)

지역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 생산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총액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전국 110,265 226,692.80 57.07
중소도시 116,419 232,606.10 55.09
해당그룹 172,886 296,622.90 60.33
하남시 27,060 158,281.00 17.1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총액)×100
-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18개 우선구매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의 합계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입총액: 우선구매품목 18개의 구매액 총계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하남시의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은 0.54%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

균에 비해 현저히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58.59%)보다 58.05%pt, 중소도시 평균

(61.33%)보다 60.79%pt, 해당그룹 평균(61.4%)보다 60.86%pt 낮음. 

〈표 2-36〉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단위: 원, %) 

지역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총액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전국 17,801.08 45,785.41 58.59
중소도시 37,372.91 56,558.75 61.33
해당그룹 44,422.79 62,819.16 61.40
하남시 319.00 58,838.00 0.54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 비율: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우선구매대상 외 품

목 구매 총액)×100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18개 우선구매품목을 제외한 기타 물품구입 중 장애

인생산품 구매액의 합계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총액: 우선구매품목 18개 이외 물품 구매액 총계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하남시의 우선구매비율 충족 품목 비율은 27.78%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에 

비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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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49.78%)보다 22%pt, 중소도시 평균(47.76%)

보다 19.98%pt, 해당그룹 평균(48.54%)보다 20.76%pt 낮음. 

〈표 2-37〉 우선구매비율 충족 품목 비율

(단위: 개, %)

지역 우선구매비율 충족품목 수 우선구매비율 충족품목 비율
전국 8.96 49.78
중소도시 8.60 47.76
해당그룹 8.74 48.54
하남시 5.00 27.78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비율: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수/우선구매대상 품목수)×100
- 우선구매대상 비율 충족품목 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우선구매 비율을 충족한 품목의 개수

- 우선구매대상 품목 수: 18개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6. 지역사회서비스

⧠하남시의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는 100점 만점에 76점으로 전국 평균 

62.41점보다 높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는 각각 30점 만점을 받음. 

○ 그러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은 40점 만점에 기본점

수를 보임. 

⧠하남시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는 100점 만점에 40점으로 전국 평균 61.56점

보다 낮음. 

○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와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모두 50점 만점에 기본점수를 보임. 

⧠하남시의 ｢사회서비스 업무 추진의 적절성｣은 100점 만점에 78점으로 전국 평균 

71.24점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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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데 비해 ‘사회서비스 바

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은 전국 평균보다 높음. 

〈표 2-38〉 지역사회서비스의 전국 평균 및 하남시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하남시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40 25.36 1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30 19.06 3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  30 17.98 30

계 100 62.41 76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  50 28.29 20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50 33.26 20

계 100 61.56 40

사회서비스 업무 

추진의 적절성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50 35.05 35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50 36.19 43

계 100 71.24 78

가.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하남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은 2%로 전국, 중소도시, 해

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2.83%)보다 0.83%pt, 중소도시 평균(2.44%)

보다 0.44%pt, 해당그룹 평균(2.16%)보다 0.16%pt 낮음. 

〈표 2-3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단위: 건, %)

지역 0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시행건수
전국 2.83
중소도시 2.44
해당그룹 2.16
하남시 2.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0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행건수/시군구수)×100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건수: ’08년 시군구당 사업시행 건수

  * 사업건수는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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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은 3.25%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균보다 높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1.29%)보다 1.96%pt, 중소도시 평균(1.43%)

보다 1.82%pt, 해당그룹 평균(1.59%)보다 1.66%pt 낮음. 

〈표 2-4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단위: 기관, % )

지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시행건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제공기관수

제공기관이 

2이상인 사업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전국 2.83 5.72 1.25 1.29
중소도시 2.44 5.25 1.45 1.43
해당그룹 2.16 4.89 1.37 1.59
하남시 2.00 11.00 2.00 3.25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제공기관수/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전체 사업 

수)×0.5}+{(서비스제공기관이 2개 이상인 사업 수/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전체 사업수)×0.5}
-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의 1개 사업당 서비스 제공기관 수

-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전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의 1개 사업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2
개 이상인 사업

  * 사업실적은 보건복지부의 현황 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하남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는 338명으로 전국, 중소

도시, 해당그룹 평균보다 높음. 

○ 특히, 해당그룹 평균은 287.00명으로 조사되어 하남시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표 2-4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

(단위: 명, %)

지역 0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취업자수
전국 249.69
중소도시 266.77
해당그룹 287.00
하남시 338.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취업자수/시군구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창출 일자리 수

  * 월별 누계 인원, 정규‧비정규직 등 바우처 사업에 종사한 모든 근로자 포함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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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하남시의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은 10.33%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

균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22.18%)보다 11.85%pt, 중소도시 평균

(16.47%)보다 6.14%pt, 해당그룹 평균(12.51%)보다 2.18%pt 낮음. 

〈표 2-42〉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

(단위: 명, %)

지역 중도 해지자수 전체 서비스 이용자 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
전국 483.32 2,407.19 22.18
중소도시 576.26 3,588.51 16.47
해당그룹 444.53 3,993.68 12.51
하남시 154.00 1,491.00 10.3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 (중도 해지자수/전체 서비스 이용자수)×100
    * 4대 바우처 중 노인돌보미 제외

- 전체 서비스 이용자 수: ’08년 연간 전체 서비스 이용자수

- 중도 해지자수: 사업 참여자 중 지원기간 종료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된 인원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하남시의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은 1.07%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1.35%)보다 0.28%pt, 중소도시 평균(1.33%)

보다 0.26%pt, 해당그룹 평균(1.36%)보다 0.29%pt 낮은 비율을 보임. 

〈표 2-43〉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단위: 명, %)

지역 서비스 이용자수 시군구별 인구수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전국 2,494.28 213,850.87 1.35
중소도시 3,704.71 290,441.94 1.33
해당그룹 4,116.32 298,295.20 1.36
하남시 1,542.00 143,638.00 1.0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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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서비스 이용자수/인구수)×100
    * 4대 바우처 공통적용

    * 4대 바우처 사업 대상자수: 노인, 장애인, 산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수

- 서비스 이용자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의 수

  * 사업대상자수: 노인, 장애인, 산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대 바우처 대상자수

- 인구수: ’08년 12월말 기준(통계청 자료 참조)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사회서비스 바우처 통합정보 운영자 시스템상 실적과 동일하게 입력

다. 사회서비스 업무 추진의 적절성

⧠하남시의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은 86.84%로 전국, 중소도시 평균보다는 높

으나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83.03%)보다 3.81%pt, 중소도시 평균

(86.51%)보다 0.33%pt 높으나, 해당그룹 평균(87.48%)보다 0.64%pt 낮음. 

〈표 2-44〉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단위: 천원, %)

지역 집행액 예산액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전국 1,132,460.9 1,324,809.4 83.03
중소도시 1.524.771.1 223.274.5 86.51
해당그룹 1,697,890.9 1,908,427.5 87.48
하남시  865,103.0 996,186.0 86.84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집행액/예산액)×100
- 집행액: 시군구별 예산 실 집행액

- 예산액: 시군구별 예산 편성액(결산서 기준)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하남시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은 93.08%로 전국 , 중소도

시, 해당그룹 평균보다 높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81.75%)보다 11.33%pt, 중소도시 평균

(88.88%)보다 4.2%pt, 해당그룹 평균(89.45%)보다 3.63%pt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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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단위: 천원, %)

지역 이용액 생성액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전국 1,114,984.3 1,604,458.0 81.75
중소도시 1,524,771.1 1,725,650.6 88.88
해당그룹 1,697,890.9 1,906,715.5 89.45
하남시 865,103.0 929,464.9 93.08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이용액/생성액)×100
- 이용액: 바우처 이용액

- 생성액: 바우처 생성액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7. 기초생활보장

⧠하남시의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는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전국 평균 

79.64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 가구수’는 50점 만점으로 매우 

잘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전국 평균(48.70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은 50점 만점에 35점으로 전국 평균(30.94

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남시의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은 100점 만점에 76점으로 전국 평균67.49

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은 40점 만점에 34점으로 전국 평균 25.41점 높으며 

이를 위한 노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급여조정 실적’과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점수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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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6〉 기초생활보장의 전국 평균 및 하남시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하남시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가구 수  50 48.70 50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  50 30.94 35

계 100 79.64 85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40 25.41 34
급여조정 실적  40 28.05 28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20 14.02 14

계 100 67.49 76

가.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

⧠하남시의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 수급가구수는 55.90명으로 전국 평

균 89.84명, 중소도시 평균 88.63명, 해당그룹 평균 88.69명보다 매우 적음.

○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전국 평균보다 33.94명, 중소도시 평균보다 32.73명, 

해당 그룹 평균보다 32.79명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 수급가구수가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

다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부담이 적어 

수급가구가 잘 관리 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47〉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가구 수

(단위: 가구, 명)

지역 수급가구수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가구 수
전국 3,681.92 39.34 89.84
중소도시 4,669.03 50.66 88.63
해당그룹 4,898.84 52.37 88.69
하남시 1,341.00 24.00 55.9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 수급가구수: 수급자수/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수

-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 ’08.12.31일 기준으로 읍면동에서 현원으로 잡혀있는 사회복지직 공무

원 중 기초수급자 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직급상관 없음)수를 시군구 단위로 합산한 수(새올행

정시스템 권한이 확인된 인원수)
- 수급자 수: 2008.12월 31일 현재 수급자수(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수)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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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 실적은 0.30건으로 전국 평균 0.28건, 중소

기업 평균 0.33건, 해당그룹 평균 0.39건과 비슷한 수준임.

○  이는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이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줌.

－그러나 모니터링 요원수는 0명으로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의 

배치 등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개선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48〉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 실적

(단위: 명, 회)

지역 모니터링 요원수1) 중앙현장 조사횟수1)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
전국 44 116 0.28
중소도시 20 38 0.33
해당그룹 6 11 0.39
하남시 0 1 0.3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중소도시 77개 지자체, 해당그룹 19개 지자체의 합계임; 2)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

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 실적: (모니터링 요원수×0.7)+(중앙현장조사 횟수×0.3)
- 모니터링 요원: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요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자(파견자 포함)
- 중앙현장조사요원 파견: ’08년 중 중앙현장조사에 참여한 연인원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나.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하남시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18.26%로 전국 평균 12.41%, 중소도시 평균 

12.91% 및 해당그룹 평균 14.17%보다 모두 높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5.85%pt, 중소도시 평균보다 5.35%pt, 

해당그룹 평균보다 4.09p%t 높음.

－이는 포천시의 신규수급자 발굴이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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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9〉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지역 신규 수급자수 총 수급자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전국 794.35 6,224.18 12.41
중소도시 997.58 7,883.18 12.91
해당그룹 1,150.84 8,507.21 14.17
하남시 382.00 2,092.00 18.2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신규 수급자수/총 수급자수)×100
- 신규 수급자수: ’08년 1~12월 중 수급자로 결정되어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가구원수

- 총 수급자수: ’08.12.31일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수

⧠하남시의 급여조정 실적은 0.73건으로 전국 평균 0.76건, 중소도시 평균 0.75건, 

해당그룹 평균 0.75건과 비슷한 수준임. 

○ 이는 급여조정이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2-50〉 급여조정 실적

(단위: 건, 가구)

지역 보장중지 건수 급여감소 건수 급여증가 건수 수급자 가구수 급여조정 실적
전국 881.58 4,633.56 4,716.06 3,681.92 0.76
중소도시 1,074.48 5,619.40 6,203.01 4,669.03 0.75
해당그룹 1,119.89 5,601.63 6,960.79 4,898.84 0.75
하남시 367.00 1,812.00 1,363.00 1,341.00 0.7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급여조정 실적: (보장중지 건수/수급자가구수×0.5)+(급여감소 건수/수급자가구수×0.25)+(급여증가 건수/
수급자가구수×0.25)

- 급여조정의 범위: 수급자가구 중 ’08. 1~2월까지 조사를 통해 보장중지 되거나 급여가 변경결정 되어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가구 수(중복포함, 누계)
- 보장중지 건수: 수급자에게 중지된 건

- 급여감소/증가건수: 생계, 주거급여가 감소/증가된 건

- 가구원 전부, 일부 전출, 사망, 군입대, 교정시설 수용, 보장시설입소, 행불(가출), 최저생계비 기준(현
금급여) 변경에 따른 급여조정 등은 제외

- 수급자가구 수: ’08.12.31일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가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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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은 0.31건으로 전국 평균 0.32건, 중소도시 평

균 0.32건, 해당그룹 평균 0.31건과 비슷함.

○ 이는 긴급지원의 활성화 정도가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줌.

〈표 2-51〉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단위: 건)

지역
의료지원을 제외한 

타지원 결정 건수

차상위계층등 긴급지원 

결정 건수

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전국 17.58 61.28 118.17 0.32
중소도시 18.47 71.44 137.56 0.32
해당그룹 21.68 83.47 159.74 0.31
하남시 4.00 43.00 76.00 0.31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의료지원을 제외한 타 지원 결정건수/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0.5}+
{(차상위계층 등 긴급지원 결정건수/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0.5}

- 의료지원을 제외한 타 지원 결정건수: ’08.1~12월까지 의료지원을 제외한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

용 등 지원 결정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건수

- 차상위계층 등 긴급지원 결정건수: ’08.1~12월까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등 대상으로 긴

급지원을 지원 결정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건수

  * 공통: 수급자에는 특례, 시설수급자를 포함함(차상위수급자 제외)
  * 새올행정시스템 관련자료 추출

  8. 자활분야

⧠하남시의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는 100점 만점에 91점으로 전국 평균 71.31점보다 높음.

○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모두 만점을 받음.

○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표 2-52〉 자활분야의 전국 평균 및 하남시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하남시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30 24.23 21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30 19.63 30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40 27.51 40

계 100 71.31 91



55

제
2
장
  2
0
0
9
년
 복
지
정
책
평
가
 분
석
결
과

가.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하남시의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은 24.09%로 전국 평균, 중소도시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전국 평균(29.32%)과 비교했을 때 5.23%pt, 중소도시 평균(34.27%)보다 

10.18%pt, 해당그룹 평균(32.46%)보다 8.37%pt 낮음.

〈표 2-53〉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단위: 명, %)

지역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
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전국 80.47 287.45 29.32
중소도시 100.67 294.43 34.27
해당그룹 102.58 329.00 32.46
하남시 33.00 137.00 24.09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100
1)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 시장진입형+인턴형+공동체창업+개인 창업+취업알선

2) 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 근로유지형+사회적응 프로그램+사회적일자리형+시장진입형+인턴형+
공동체창업+개인창업+취업알선

-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 업그레이드형 이상(사회적일자리형 제외)
- 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인원

  (* 보건복지부의 자료 활용) * 노동부 사업 제외

⧠하남시의 ‘수급자의 취업‧창업률’은 30.43%로 전국 평균, 중소도시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높음.

○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전국 평균 (8.3%)보다 22.13%pt, 중소도시 평균(9.8%)

보다 20.63%pt, 해당그룹 평균(10.66%)보다 19.77%pt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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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단위: 명, %)

지역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중 

취업인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중 

창업한 인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전국 5.14 4.21 117.95 8.30
중소도시 7.08 5.03 118.99 9.80
해당그룹 7.79 5.42 143.79 10.66
하남시 8.00 6.00 46.00 30.4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취업 및 창업 인원/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수)×100
1) 취업 및 창업한 인원: 수급자중 취업 및 창업한자+자활특례 상향 이동자+기타 소득기준 초과자

2)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시장진입형+사회적일자리형+인턴형+자활공동체+개인창업

+취업알선+노동부사업

- 취업 및 창업 인원: 자활사업 참여수급자 중 취업이나 창업한 인원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수: 수급자중 업그레이드형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보건복지부에서 자료 활용)

⧠하남시의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17.39%로 전국 평균, 중소도시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높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7.48%)보다 9.91%pt, 중소도시 평균(7.78%)

보다 9.61%pt, 해당그룹 평균(7.96%)보다 9.43%pt 높음. 

〈표 2-55〉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지역
수급자 중 

취업 창업자수
특례상향 이동자

기타 소득기준 

초과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전국 3.38 3.21 2.13 117.95 7.48
중소도시 3.17 3.59 2.87 118.99 7.78
해당그룹 4.00 5.26 2.42 143.79 7.96
하남시 3.00 4.00 1.00 46.00 17.39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탈수급자수/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수)×100
1) 탈수급자수: 수급자 벗어난 인원(자활특례 포함)+기타 소득기준 초과자

2)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시장진입형+사회적일자리형+인턴형+자활공동체+개인창업

+취업알선+노동부사업

- 탈수급자 수: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중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난 인원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수: 수급자중 업그레이드형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분기별 자활사업 추진현황 보고 자료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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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의료급여

가.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하남시의 ‘의료급여 자격처리의 신속도’는 1.16일로 분석됨.

○ 의료급여 자격처리는 수급권자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보험건강보험공단 자

격변경을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자격이 변경된 날짜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어 정상 처리된 날짜

간의 간격을 좀 더 줄여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필요함.

〈표 2-56〉 의료급여 자격 처리의 신속도

(단위: 건, 일)

지역 자격변경처리 건수 총 소요일 의료급여 자격 처리의 신속도
전국 3,490.23 4,210.93 1.20
중소도시 4,348.32 5,207.19 1.20
해당그룹 4,699.32 5,707.11 1.21
하남시 1,500.00 1,744.00 1.1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의료급여 자격처리의 신속도: 총 소요일/’08년 전체 자격변경 건수

- 의료급여 자격처리의 신속도: 자격건당 평균 소요일

- 2008년도 전체 자격변경 건수: 공단에 접수된 시군구별 자격변경 처리 총 건수

- 총 소요일: 각 건수의 처리에 소용된 소요일의 총 합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하남시의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은 -0.01%로 감소

한 것으로 분석됨.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은 의료급여 예산이 효율

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임.

－즉, 관리하는 수급권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

는 수급권자를 지도‧감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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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7〉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단위: 일, %)

지역
2006년도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2007년도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2008년도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전국 63.39 62.55 63.74  0.01
중소도시 61.80 60.56 61.81  0.01
해당그룹 62.55 61.43 61.81  0.00
하남시 73.00 67.39 68.19 -0.01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전년 대비 1인당 입‧내원일수 증가율+3년 평균 1
인당 입‧내원일수 증가율)/2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입원 및 내원일수의 증감률을 파악

- 해당 시군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입‧내원일수와 3년간 의료급여 수

급권자 1인당 입‧내원일수의 증감률을 평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하남시의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0.03%를 보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과 같이 

의료급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임.

－그러므로 관리하는 수급권자의 급여가 적정한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

여 부당, 사위행위를 하는 수급권자를 지도‧감독해야함.

〈표 2-58〉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단위: 원, %)

지역
2006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2007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2008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전국 1,969.27 2,080.93 2,206.29 0.05
중소도시 2,003.10 2,103.60 2,232.64 0.05
해당그룹 2,069.68 2,176.11 2,257.38 0.04
하남시 2,573.00 2,633.00 2,727.00 0.0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3년 평균 1인당 평균 진

료비 증가율)/2
- 의료급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해당 시군구의 의료급여 수급원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평균 진료비와 3년간 의료급여 수

급권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의 증감률을 평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59

제
2
장
  2
0
0
9
년
 복
지
정
책
평
가
 분
석
결
과

⧠하남시의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은 -0.03%로 감소함.

○ 사례관리 대상자는 질병, 빈곤 등을 갖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건강관

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임. 

－따라서 과다이용의 징후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상담 및 계도를 통하여 적정

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표 2-59〉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단위: 일, %)

지역
2006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2007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2008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전국 700.97 780.12 727.08 -0.02
중소도시 734.38 808.47 750.14 -0.03
해당그룹 726.11 811.11 746.16 -0.03
하남시 718.00 790.00 740.00 -0.0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전년 대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급여일수 증가율+3년 평균 사례

관리 대상자 1인당 급여일수 증가율)/2
- 사례관리 대상자의 1인당 급여일수의 증감률을 파악함

- 해당 시군구의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급여일수와 3
년간 사례관리 대상자의 급여일수 증감률을 평가함.

  *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11개 지역)에서는 집중관리군 대상자만 해당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하남시의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은 100%로 1명 배치인원을 모두 채용한 것으

로 보임. 

○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

도록 업무 조정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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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0〉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

(단위: 명, %)

지역 채용인원 배치기준 인원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
전국 1.93 1.98 102.67
중소도시 2.25 2.38 99.18
해당그룹 2.16 2.69 89.04
하남시 1.00 1.00 10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

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인권/의료급여 관리사 배치 기준인원)×100
- 2006년도 배치기준: 전국232개 보장기관 배치완료

- 2008년도 배치기준:
  <텔레케어센터 미설치 시군구>
  ․수급권자 6천명 미만: 1명

  ․수급권자 6천명~15천명 미만: 2명

  ․수급권자 15천명~25천명 미만: 3명

  ․수급권자 25천명 이상: 4명

  <텔레케어센터 설치 시군구>
  ․수급권자 2천 명당 공무원 또는 의료급여 관리사 1인을 배치

- 2008년도 추가 배치기준: 수급권자 5천 명당 시군구에 대하여 관리사 0.5명으로 산정하여 추가 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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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복지정책 발전방안

제1절  전반적 방향

⧠전반적으로 하남시는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환경의 많은 제한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복지부서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열정이 매우 큼.

○ 그렇지만 복지재정의 확충과 시설인프라 구축은 다소 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

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평가 기준연도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점이 개선되었으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이미 

확충 또는 개선된 점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발전방안에 완벽히 반영되지는 않

은 한계를 가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시하는 발전방안은 향후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하남시는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영역은 전국 및 해당그룹 평균보다 좋은 평가점수를 나타냄. 

○ 그러나 복지총괄을 비롯해 노인복지, 보육, 장애인,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전국 

및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대상별 서비스 중심의 복지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하남시의 경우 그린벨트가 포함되어있어 지역설치 등의 인프라 확대의 제한점이 

있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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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그 이외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 수준 향상을 이루어야 할 것임. 

○ 본 지역은 급속도의 변화로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혼합되어있는 지역적 특성으

로 향후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짐으로

써, 지역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재정확보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 

복지계획과 실천이 요구되어지는 지역임. 

⧠현 상태에서도 하남시는 자활사업이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높은 복지수준을 나

타내고 있음.

○ 이를 살펴 볼 때 향후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복지수준의 향상이 기대되어진

다고 평가됨. 

제2절  복지분야별 방안

  1. 복지총괄 

⧠복지총괄 종합의견 

○ 부산 남구의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

으로, 사회복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복지총괄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연계시스템 사용률의 복지기관수와 새올행정시스템, 정보

연계시스템에 등록된 사회복지기관수는 전국 평균과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낮음.

－ 2010년 평가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사회복지 시설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시설별 정보화 격차 감소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정보 연

계시스템 사용 기관수의 확대가 시급함.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연계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체계

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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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의 점수가 낮은 이

유는 협의체에 간사가 단 1명도 없고,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되지 않기 때문임. 

－하남시는 현재까지 간사가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풀타임 및 

파트타임의 간사를 채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또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6월 이전에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표협의

체 대면회의를 통해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하는 것이 필요함.

  2. 노인복지 

⧠노인복지 종합의견 

○ 하남시의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노

인일자리 사업의 성과｣영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음.

⧠노인복지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수행에 있어서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에 있어 모두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임. 

－따라서 향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수행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업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에서는 귀 지역은 노인인구 대비 1.19%의 낮은 제공

률을 보이며, 특히 민간 영역 일자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하남시의 경우 노인회 등의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노인일자리 사업, 기업에

서 하는 민간일자리 사업, 경로당 급식도우미 등의 일자리 사업등이 포함

되어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향후 계속적으로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함. 

○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은 해당 그룹의 확충률이 100.67%인 것에 비해 51.80%

로 절반수준이며, 향후 계속적인 시설확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10년 노인복지의 평가지표는 장기요양시설 확충도와 기초노령연금 관리의 

적정성임. 

－따라서 장기요양시설 확충도를 위해 현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정도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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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족할 경우 민간시장의 활성화, 공공시설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기초노령연금 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변동자료의 적기처리와 부적정 급여의

관리가 요구됨. 

∙이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항목으로서 

업무담당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종합의견 

○ 아동청소년복지의 아동청소년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

은 반면,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활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평가됨.

⧠아동청소년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은’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의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

하며, 타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해야 함.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립하고 유해업소 단

속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함.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이루

어 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하남시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가 2010년 87명(2008

년 43명)으로 증가하였음으로 향후 평가결과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됨. 

○ 요보호아동(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아동보호시설아동, 공동생활아동, 

시설 보호 장애아동)이 아동발달 지원계좌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연계 등이 필요함. 

－ CDA의 기준을 12월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1년의 평균적 상황을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이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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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육

⧠보육 종합의견 

○ 보육의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보육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보육수요 충족률은 40.98%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6세 미만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육시설의 

확대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수요자 욕구에 따라 직장보육, 부모현장보육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하남시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 많음으로 인해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위

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보육수요 충족률’,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전국, 해당그룹의 평균보

다 낮게 나타남. 

－하남시의 전체 보육시설 수와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는 해당그룹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는 2008년 당시 평가인증신청을 1년 이후 시설만 대상으로 함으로써 

평가인증 신청대상이 아닌 시설이 다수 포함됨으로써 나타난 결과임. 

∙따라서 향후 평가에서는 평가결과의 향상이 기대되어짐. 

－하남시의 경우 경기도 보육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만큼 향후 보육

복지수준의 향상이 기대됨. 

∙평가인증 보육시설을 증설하여, 아이들이 질이 좋은 보육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함. 

∙국공립 보육시설과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지

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평가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관과 교

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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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종합의견

○ 장애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도,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및 장애인생산품 우

선구매사업 성과 등 전체 평가지표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도와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욱 컸음. 

○ 하남시의 실사결과 데이터의 누락문제가 있었음이 발견됨. 따라서 현 평가결

과는 실제 장애인복지 수준의 정확한 평가결과로 보기 어려움. 

⧠장애인복지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 기반 및 복지서비스 확대 분야의 지표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

치율,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율,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등은 매년 평가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정원수의 데이터 누락으로 인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거주시설 또한 4개소가 있으나 거주시설 총정원과 

시설 설치율이 누락되어짐. 

－하남시의 장애인 규모를 고려할 때, 직업재활시설 설치율과 장애인 거주시

설 설치율은 해당 그룹의 평균수준의 점수로 예상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립을 위한 기

본적인 인프라라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하여 자립을 희망하

는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 등의 휴식을 위한 시

설로서 그룹홈과 단기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기반의 소규모 시설을 설치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의 경우,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등 현금 급여에 대한 지원 범위가 핵심 평가 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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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 장애인에 대한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임.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의 경우에도 복지종합 평가가 시작된 이

래로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오는 항목으로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

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우선구매비율 준수율과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비율 등에서 전국 평

균 및 해당 그룹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

의 의지가 모아진다면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음.

－향후 신규로 설치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근로작업장으로 설치하고, 여기에서 우선 구매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다면, ‘장애인복지 기반 및 복지서비스 확

대’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의 양 지표 모두에서 이전 

보다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종합의견 

○ 하남시의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평가결과는 전국 평균점수에 근사하고, 해당

그룹 내 평균수준 보다 다소 높아 복지총괄 영역을 비롯한 총 8개의 기타 영

역별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평가영역별 비교 결과,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및 사회서비스 업무추

진의 적절성 영역의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

회서비스 사업 활용도 영역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전반적인 평가점수를 감소시키고 있음. 

⧠지역사회서비스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남시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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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평균 사업시행 건수는 해당 그룹의 평균 건수는 물론, 

전국 평균 사업건수에 비해 적은 수준임. 

－사회서비스 제공기반의 확충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업의 평균 제공기관 수의 경우에는 해당그룹의 평균 기관수 및 전국 평균 

기관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수의 제공기관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관 간의 

경쟁 촉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

는 고무적인 상황임. 

－아울러, 사회서비스 사업의 주요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취업자 수가 해당그룹 평균은 물론 전국 평

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해당그룹 

평균 이용률은 물론 전국 평균 이용률보다 낮은 수준임. 

－한편,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예산 

집행률 및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사회서비스 영역은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

시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반을 확충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 하는 다차원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하남시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은 다른 복지평가 

영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는 향후 인구고령화와 가족기능의 

변화, 가족내 돌봄기능의 사회화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되는 바, 복

지서비스 확충의 차원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특히, 하남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

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추진함으로써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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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종합의견 

○ 기초생활보장의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 및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

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기초생활보장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기초생활보장 평가분야에서는 급여조정 실적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급여조정 실적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계속

적인 관심을 지니고 살펴볼 분야라 할 수 있음. 

○ 기초보장분야의 신규수급자 발굴, 긴급지원 활성화 지표는 매년 평가되는 항

목이라 할 수 있음. 

－하남시의 경우 이미 기초보장은 비교적 적정수준(평균 혹은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향후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점수들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 혹은 상승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공무원(간부 및 전담공무원)들의 관심과 노

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8. 자활분야

⧠자활분야 종합의견 

○ 하남시는 자활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활분야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자활사업 평가에서는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

고 있음.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은 향후 탈수급율, 취업‧창업률을 높일 수 있

는 평가 항목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좀 더 많은 수급자들이 동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유인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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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 경우 이미 자활사업 평가항목은 비교적 적정수준(평균 혹은 평균 이

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향후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점수들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 혹은 상승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공무원(간부 및 전담공무원)들의 관심과 노

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9. 의료급여

⧠실사과정에서 평가지표에 대해 나타난 의견으로, 지표에서 증가율을 평가하고 있으

나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에는 한계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 계속 좋은 평가결과를 

받기 체계임. 

○ 따라서 도달해야 할 기준점을 제시하고 이에 인접해가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의료급여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자격관리 신속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변동이 접수되면 가능한 빨리 건

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빨리 접수하는 것이 중요함. 

－자격처리 신속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자격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시‧군‧구에 신고를 늦게 하거나 전산 상에 자

격오류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함.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요양비용을 지급할 때 수급권자 자격이 확

인되지 않아 지급보류가 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자가 건강보험 자

격 취득에 문제가 발생함.

∙회수되지 않은 의료급여증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건강보험과 비용 상

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수급권자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보험건강보험공단 자격변경을 신

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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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 평균 입내원일수과 진료비 증가율은 의료급여 재정안정 차원에서 적

절한 수준으로 진료비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지자체 단위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365일 이상 진료자

에 대한 관리, 선택병의원대상자 관리, 본인부담제도 관리 및 철저한 자격

관리 등으로 진료비나 입내원일수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지자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진료비 증가요인 등에 대한 모

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의료비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은 의료이용량이 많은 대상자들에게 집중적

인 상담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일수를 경감시키기는 노력에 대한 

것임. 

－사례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 의료이용량이 줄어들면 

본 지표이외에도 수급권자 진료비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의 노력

이 필요함. 

○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은 보건복지부가 사례관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의료

급여 관리사들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였음. 

－따라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를 채용하고, 의료급여 사

례관리사가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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